
 

 

『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』 개정대비표 

1. 대상 약관 :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약관 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 

3. 개정일 : 2026.05.11 

4. 개정대비표 

 

 

현행 개정(안) 비고 

제1조~제5조 (생략) 

 

제6조 

① “선물 받기 완료”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

신청하고 영업시간 내(받기 당일포함)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

있으며, 원화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또는 본인 명의 외

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(단, 전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

1만불 범위 내) 

. 

 

② 선물받기 금액은 채널별 미수령 잔액 기준으로 1일 미화 환

산 1만불까지 가능합니다. 

 

 

제1조~제5조 (좌동)  

 

제6조 

① “선물 받기 완료” 한 수령인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

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(받기 당일포함) 외화 현찰을 

수령할 수 있으며, 원화바꾸기(현찰 팔 때 환율 적용) 

또는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(단, 당

행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, 전 제

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로, 당

행 채널과 제휴사 채널의 한도는 별도 적용됨) 

② 선물받기 금액은 당행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1일 미화

환산 1만불 상당액, 전 제휴사 채널 미수령 잔액 포함 

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까지 보관 가능합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-전 채널 합산한도를 

당행채널과 제휴사채널로 

나누어 적용함. 

 

-채널별 미수령 잔액기준에서 

당행채널과 제휴사 채널 

한도로 나누어 적용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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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개정(안) 비고 

③ (생략) 

 

제7조 

생략 

①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

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(1일 원화 1백만원 및 

전 채널 합산 1일 환전 거래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) 

 

 

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1일 환전 거

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

(로그인 환전: 1일 미화환산 1만불 범위 내/비로그인 환전:1일 원

화 1백만원 범위 내) 

 

 

제8조~제9조 (생략) 

 

 

③ (좌동) 

 

제7조 

좌동 

1. 하나머니 서비스 및 제휴사 채널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

환전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{1일 원화 1백만원

(전 제휴사 채널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), 월간 

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(매월1일~말일), 연간 미화환산 3

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 

2.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에서 본 서비스 신청 시 환전   

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{1일 미화환산 1만불 상

당액, 월간 미화환산 3만불 상당액(매월1일~말일), 연간 

미화환산 10만불 상당액(1.1~12.31) 이내} 

 

 

제8조~제9조 (좌동) 

 

 

 

 

 

 

- 제휴사채널 월간한도와 

연간한도 신설 

 

 

 

 

 

-당행채널 비로그인 환전 삭제, 

당행채널 환전 가능한도 기재 

 

 


